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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존년한:작성일로부터 5년)

지급이 확정된 미지급 매출채권 내용

1. 본인은 판매기업  이(가) 귀행에 담보로 제공한 위 매출채권이 어음 또는 전자어음 등으로 발행되지 않은 매출

채권이며, 지급이 확정된 미지급 매출채권 잔액임을 확인합니다.

2. 위 매출채권과 향후 판매기업과 발생예정인 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① 판매기업과 본인간의 채권ㆍ채무로 인한 권리관계

② 판매기업과 본인간의 계약서상 양도금지특약사실

③ 해당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서 수취사실

④ 제3자로부터 해당채권에 대한 기타 법적 권리관계통지 수취사실

3. 본 확인서 발급 후 해당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판매기업의 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확인합니다.

20  년  월  일 

(본인) 

대표자 

※본인확인서류첨부 : ① 법인인감증명서(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)

② 사업자등록증

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개인사업자는 대표자실명확인증표)

④ 위임장(대리인 실명확인증표) 또는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

판매기업에 대한 정보

판매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

판매기업 결제계좌 입금은행명

본인(구매기업)에  대한 정보 

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

대표자 법인등록번호

담당부서 전화번호

물품공급 계약내용 [ ]

계약일자 [     .  .  ]  공급기간 : [  .  .  ] ~ [  .  .  ]

일련번호 매출채권금액 발생일 지급기일 다른 권리 존재여부 특기사항

합  계

주식회사  은행 귀하

매출채권 잔액 확인서
(매출채권 담보대출 건별실행 확인용)

법 인

인 감


